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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출년월일 . 95 7.

 제  출  자 . 달서구청장

(  기  획  감사실 )

1 . 제안이유

C , 공직자윤리법 , 공직자윤리법시행령 (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94. 12. 31!  키  개정 ·

 공포됨에  따라  관련조문을  개짙코자 .함

 ◎구광◎◎  달◎구공◎자윤◎◎◎◎구◎과운◎  ◎관한조◎중◎◎조◎(꾼

의안
95-26

번호



.뇨뽀타◎◎◎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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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근거법령

0 ·  공 직자윤리법 8 , 제 조 10제 조

3. 주요골자

o 3  제 조 1  제 항 1  제 호중 "  재산공개대상  공직자에  대한 "  등록사항 을 " "재산등록사항

 으로 개정

 공직자윤리법 8 (  제 조 등록사항의 )  심사 중 " 5 "  제 항 이  신설됨에 따라

·.· ' 3  쎄 조 1  제 항 2  제 호중 "  법 8  제 조 11 "  제 항 을 "  법 8  제 조 IB "제 항 으로

· 6  제 초 2  페 ◎ 1  페 호중 "  법 8  게 코  레 6 "  망 을 '  댑 8  제 조  제 7f·"므로

"  법 8  제 조 11 "  제 항 을 "  법 8  제 조 12 "  제 항 으로 개정

4.' ( ) 개정조례 안 : .따로붙임

5.  신 ·  구조문  대비표 '따로붙임

 데구광역시달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  다음과  같이 . 개정한다

3  제 조 1  제 항 1  제 호중 "  법 10  제 조 1  제 항에  규정하는  재산공개대상  공직자에  대한 등록

"  사항 을 " "  재산등록사항 으로 , 하고  같은  항 2  제 호중 "  법 8  제 조 11 "  제 항 을 "  법 8제 조

 제 12 "  항 으로 . 한다

6  제 조 2  제 항 )  제 호중 "  법 8  제 조 6 "  제 항 을 "  법 8  제 조 7 " , 제 항 으로 "  탭 8  제 조 11 "제 항

 을 "  법 8  제 조 12 '  제 항으로 . 한다

' 칙부

 이  조례는  공포한  날부터 . 시행한다

 ◎구광◎◎  달◎구공◎자윤◎◎원◎구◎과운◎◎  관한조◎중◎◎조◎( )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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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( ) 제 조 기능  ㉠위원회는  다음 1 3 ( ) 각호의 제 조 기능  ☞ -

 사항을  심사 · . 결정한다

1  재산등록사항  심사와  그  결과의 처리

2.  르크즈뜨느그끄◎끄그르쓰  후단의 규정에

 의한 승인

3 ~  구현행과 ,)같끔

 ② (  현청촤 !같음

5 (  제 코 위원회의 ) 회의등  ① (  현행과 j같끔

-  ② 공개대상

 공직자에  대한 등록사항

 심사와  그  결과의 처리

2.  법 8  제 조의 11  제 항  후단의 규정에

 의한 승인

3~4(  생 )략

(  ② 생 )략

6 (  제 조 위원회의 ) 회의등  ① (  껑 )략

 ⑦위원회의  회의는  재적위원 과반수의

 출석으로 . 개의하고  출석위원 과반수의

 찬성으로 . 의결한다 , 다만  다음 각호의

 사항은  재적위원 3 2  분의 이상의 찬성으

 로 . 의결한다

1.  법 8  제 조 6  제 항의  규정에  의한 조사

 의뢰  및  법 8  제 조 11  제 항의 규정에

 의한  조사의뢰의 승인

2 ~  구생 )략

, (  ③ ④ 생 :략

 법 8  제 조 7  제 항의  규정에  의한 조사

 의뢰  및  법 8  제 조 12  제 항의  규정에 의한

 조사의뢰의 승인

2 ~ 4(  현행과 :같음

, ③ (  ④ 현행과 j같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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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 ·  구조문대  비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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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 제정 1993. 8. 12  조례 262 )제 호

' ( ) 꾜 목적  이  조례는 (  공직자윤리법 이하 " "  법 이라 ) 한다 9  제 조  및 21  제 조의 규정에

 긋차여 (  대구광역시달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 이하 " "  위원회 라 )  한다 의  구성과 운영에

 픈찬  사항을  규정함을  목적으로 . 한다

( ) 고조 구성 9  위원회는  꾸뭔장과  부위원장  각 1  인을  포함한 5  인드로 , 구성하론 위원

 근  다음  각호의  규정에  의거  구청장이  위촉  또는 . 임명한다

_ 3  인의  위원은  법관 ·  교육자  또는  학식과  덕망이  풍부한  자  중에서 . 위촉한다

1 2  인의  위원은  의회의원 1  명과  소속공무원 1  명으로  위촉  또는 . 임명한다

 ⑦위원회의  위원장과  부위원장은  위원회에서  다음  각호의  규정에  의거 . 선임한다

1.  위원장은 1 1  제 항제 호의 3  인  중에서  선잉하여야 . 한다

2.  부위원장은 1 2  제 항제 호의 2  인  중에서  선임하여야 . 한다

 ③ 1 2  제 항제 호의  규정에  의하여  의회의원을  위원으로  위촉하고자  할  경우에는 의

 회의  추천을  받아야 . 한다

제3조(기능」  ①위원회는  다음  각호의  사항을  심사 · 결정한다

1.  법 10 1  제 조제 항의  규정한  재산공개대상  공직자에  대한  둥록사항  심사와  그 결과

 의  처 리

f.  법 8 11  게 조제 항  후단의  규정에  의한 승인

3.  법 17 1  제 조제 항  단서의  규정에  의한 승인

4,  기타  이  조례  또는  관계법령에  의하여  위원회의  권한으로  정한 사항

 ②위원회의  관할  대상은  다음  각호로 . 한다

1.  소속공무원  및  그  퇴직공직자에 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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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 의회의원  및  의회소속공무원과  그  퇴직공직자에  관한 사항

4 (  제 조 위원장  및  위원의 ) 임기  ①위원장  및  위원의  임기는 2  년으로 , 하되 1  차에 한

 하여  연임할  수 . 있다

 ⑦의회의원  및  소속  공무원  중에서  위촉  또는  임명된  위원의  임기는 1  제 항의 규정에

 불구하고  의회의원인  경우에는  그  임기내로  하고  소속공무원인  경우에는  임명 당시의

 직위에  재직중인  기간으로 한다

2 1 1'  ③제 조제 항차 호의  규정에  의한  위원중  결원이  생겼을  경우  새로  위촉된 위원의

 임기는  전임자의  잔임기간으로 . 한다

5 (  제 조 위원장과  분위원장의 ) 직무  ①위원장은  위원회를 , 대표하고  위원회의 직무를

. 통할한다

 ⑦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 때에는  부위원장이  그  직무클 .대행한파

6 (  제 조 위원회의 ) 회의등  ①위원장은  위원회의  춰의를 , 소집하뎌 =)  의장이 .퇸◎

 ②위원회의  회의는  재적위원  과반수의  출석으로 , 개의하고  출석위쥔  과딴수비 잔싱

 으로 . 의결한다 , 다만  다음  각호의  사항은  재직위원 3 f  분의 이삳의  판싱쓰로 의걸한

. 다

1.  댑 8 5  제 조제 항의  규정에  봐한  조사의뢰  띤  댑 8 11  제 코제 항의 if  깅에  의한 조사의

 뢰  의 승인

2.  법 8 2  제 조의 의  규정에  의한 조치

3.  법 22  제 조의  규정에  의한  해임  또는  징계의길의 요추

4.  법 23  제 조  내지  법 29  제 조에  해당되는  자에  대한 고발

f  ③위원은 다음  사항에  관하여는  위원회의  심사 ·  의결에  관여하지 .못한◎

ft1. 
 위원  본인과  관계있는 2. 사항

 위원  덜인과  친족의  관계에  있거나  친족의  관계에  있었던  자에  관계있는 J.#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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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 위원  본인이  참고인  또는  감정인으로  된 사항

3  ④제 항의  규정에  의하여  위원회의  심사 ·  의결에  판여하지  못하는  위원은 2제 항의

 재적위원수의  계산에  있어서  이를 . 제외한다

제「조(위원회의 ) 간사등  ①위원회의  사무를  처리하고  사실조사  등을  행하게  하기 웠

 하여  간사와  사무직원을  둘  수 . 있다

 ⑦간사는  소속공무원  중에서  구청장이 . 임명한다

8 ( ) 제 조 수당등  위원회의 , 위원장 , 부위원장  위원에  대하여는  예산의  범위안에서 수

, 당  여비  기타  필요한  경비를  지급할  수 . 있다 , 다만  소속  공무원인  경우는 그러하지

아』하다. 

9 (  제 조 공직자윤리법시행령  및 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의 ) 준용  위원회의  구성과 운영등

 에  관하여  이  조례에서 ?:1 정하  아니한  사항은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 및 공직자윤리법시

 행규칙의  각  규정을 . 준용한다  이  경우 " "  국가기관 은 " "  소속기관 으로 " j등록기관법

5 1 5  제 코제 항제 호  내지 7  제 호  및 12  제 호의  본문의  팍징에  의한  등록기관을 달한다

 이하 )"  같다 은 " (  등록기관 법 5 1 8  제 코제 항제 호 · 9  제 포  및 12  제 호  단서의  규정에 의한

 등록기관을 . 말한다  이하 )"  같다 으로  필부  공직자 "  율기위원회 는 "대구광역시달서구

 공직자윤리 "  위원회 로 . 본다

10 (  제 조 위원회의 ) 운영규정  이  조례에  규정한  것  이외에  위원회의  운염에  관하여 렬요

 한  사항은  규정으로 . 정한다

 부이

 조례는 1993 8 12  년 월 일부터 . 시행한다

칙


